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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의원, 목포시 쓰레기소각시설 건립 의호 의결 필요"에 대한 해명 보도
2020.11.17 조회수 44 등록자 김장원

"최홍림 의원, 목포시 쓰레기소각시설 건립 의회 의결 필요"에 대한 해명 보도

뉴스프리존 2020.11.16.일자 “최홍림 의원, 목포시 쓰레기소각시설 건립 의회 의결 필요”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39조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의결사항이다”라고 돼 있고 행안부 지방의회운영 가이

드북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실시협

약은 무효(서울고법, 2011.9.22선고)”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의결사항이다”는 규정은 없으며,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P13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

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제외(법제처 07-0444)”

❍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P13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하여 노외공영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님 (법제처 08-0093)” 이라는 법령 해석사례가 실려 있으며,

❍ 위 해석사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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